
인간 복제하면 징역 10년
과기부 ,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 … 보건복지부와 마찰

앞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하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

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7월18일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인간복제 연구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 장관에게 [관계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현

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기면 연구자에게 징역 10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

다.

또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며,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

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검토, 결정된다.

그러나 과기부는 배아관리와 정자·난자 매매, 유전자 검사·치료 등의 세부사항은 법안에 넣지 않고 사안

별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아관리와 정자·난자 매매, 유전자 검사 등의 세부사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

괄적으로 규정, 입법화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사이에 상당기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법안이 당면한 인간복제 연구를 막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구범위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

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법률 제정에 대해 협의중으로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주관부처가 결정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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